
서울대학교 환경설계학과 수료요건

제1조(등록학기) 서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학기는 4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평균평점) 학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총평균평점과 전공평균평점은 각각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이수학점) 교과과정 해설에 따라 학점을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학점은 교과학점과 논문연구학점

으로 이루어진다.

제4조(교과학점) 제3조의 교과학점은 전공과목과 공통역량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다.

제4조의1(전공과목) ① 제4조의 전공과목은 환경설계학과 개설교과목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타 학과(부) 개설교과목을 이수 시 15학점 이내

에서 교과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타 학과(부) 개설교과목에는 환경대학원 공통교과목과 협동과정 조경학 개설교과목이 포함된다.

④ 제2항의 타 학과(부) 개설교과목에는 학사 전공과목이 포함된다. 단, 학사 전공과목은 석사·박사과정을 통틀어

6학점 이내에서 교과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의 타 학과(부) 개설교과목 중 '환경계획·설계' 또는 '지속가능성: 현안과 도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⑥ 제1항의 전공과목 중 본인이 속한 세부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⑦ 제1항의 전공과목 중 스튜디오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스튜디오교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감

면받을 수 있다.

⑨ 제1항의 환경설계학과 개설교과목, 제6항의 세부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제7항의 스튜디오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공통역량교과목) ① 제4조의 공통역량교과목은 교과과정 해설에 따라 전체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교과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통역량교과목은 제4조의1제2항의 타 학과(부) 개설교과목에 포함된다.

제5조(논문연구학점) ① 제3조의 논문연구학점은 ‘대학원논문연구’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다.

② 제1항의 ‘대학원논문연구’ 교과목은 환경설계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대학원논문연구’를 이수

시 논문연구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논문연구학점은 최소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⑤ 논문연구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제6조(수료)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학생은 수료할 수 있다.

1. 제1조의 등록학기

2. 제2조의 평균평점

3. 제3조의 이수학점


